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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인정보 내부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 」

같이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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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인정보 내부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군산시군산시군산시    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    내부관리내부관리내부관리내부관리    규정규정규정규정    일부를일부를일부를일부를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개정한다개정한다개정한다개정한다....

제 조 목적1 ( ) 개인정보 내부관리규정 이하 내부관리규정 이라 한다 은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에서( “ ” )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 , , ,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2 ( ) 내부관리규정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대 

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

제 조 정의3 ( ) 내부관리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1. “ ” ,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처리 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2. “ ” , , , , , , , , , ( ), , , ,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 .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 ” .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   4. “ ”

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   5. “ ”

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관리책임자 란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을 말한다   6. “ ” .

개인정보처리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7.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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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인정보취급자 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 ㆍ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 .

고유식별정보 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주민등록   10. “ ” , 

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정하고 있다, , , .

바이오정보 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   11. “ ” , , , , , 

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접속기록 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12. “ ”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 , .

   접근권한 이라접근권한 이라접근권한 이라접근권한 이라    함은함은함은함은    정보시스템에정보시스템에정보시스템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접속하여접속하여접속하여    정보자원을정보자원을정보자원을정보자원을    활용할활용할활용할활용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권한과권한과권한과권한과    행정정보를행정정보를행정정보를행정정보를    생성 변생성 변생성 변생성 변13. “ ” 13. “ ” 13. “ ” 13. “ ” ㆍㆍㆍㆍ

경 열람 삭제경 열람 삭제경 열람 삭제경 열람 삭제    등을등을등을등을    할할할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권한을권한을권한을권한을    말한다말한다말한다말한다....ㆍ ㆍㆍ ㆍㆍ ㆍㆍ ㆍ

제 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4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준수 등 전 ① 

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의 타  ② ㆍ

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조 내부관리계획의 시행5 (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조에 따라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4 .

내부관리계획은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6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는 부시장로 지정한다(CPO : Chief Privacy Officer) .①

개인정보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하고 있는 각 관과소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담당자는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  ③ 

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7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①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4. ㆍ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6. ㆍ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7. 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처리방침 운영   1.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기술적 보호조치   2. 

개인정보처리 실태 관리   3.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업무 전반 이행   5.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등   6.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ㆍ

직원 또는 제 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4. 3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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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5.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부서내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관  ④ 

리 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ㆍ

제 조 접근권한의 관리8 ( )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원별 업무분장에  ①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처리권한이 없을시에는 시스템관리 주무부서에 요청

하여야 한다.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  1 2 , , ③ 

을 최소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3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 ④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 조 비밀번호 관리9 (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자리이상으로 설정   1. , 8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일련번호 쉬운 문자열 사용금지   2. : , , ID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 최소 분기 회 이상   3. : 1

제 조 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0 (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ㆍ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1. IP(Internet Protocol)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방지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   2. (Firewall) (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VPN : Virtual ②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Private Network)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인 경우 및 공유설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P2P ③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④ 

는 제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 나 보안1 , (OS : Operating System)

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 조 개인정보의 암호화11 ( )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② ㆍ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  . ③ 

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④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 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변조 방지12 ( )ㆍ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① 

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6 ·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접속기록의 분석과 백업을 수행  · , ②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 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13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 ㆍ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ㆍ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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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   2. 

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 조 물리적 접근방지14 (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 , ① 

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ㆍ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 조 실태조사 주기 및 절차15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및 관련 법령 ① 

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조사절차 및 방법 등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 ②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는 연 회 이상 실시한다  1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  , ④ ㆍ

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 개선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ㆍ

제 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16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 ① 

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목적 및 대상   1. 

교육내용   2. 

교육 일정 및 방법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  ② 

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 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17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 ① 

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 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  ㆍ

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  , , ② 

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  ③ 

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18 ( )ㆍ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 ① 

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분야별 관리책임자에게 있다. .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ㆍ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1. ㆍ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③ 만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4 .

제 조 개인정보의 파기19 (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종료일과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 , ① 

등으로 그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 인  , , ② 

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ㆍ

개인정보 파기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 조 개인정보의 유출20 ( )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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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1. ,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3. ,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4. 

제 조 통지시기 및 항목21 ( )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 ①

가 없는 한 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5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1.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2.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3.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항제 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  1 2② 

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1③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1. 

제 조제 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2. 21 1

제 조 통지방법22 ( ) 정보주체에게 제 조제 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21 1 , , , , ①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 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 조제 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 21 1 .②

제 조 개인정보 유출신고23 (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1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5 39 2

각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1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  , ③ 

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 조제 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21 1 ,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통지와   1 21 1④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 조제 항 각호의 사항을 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21 1 7 .

제 조 보안서약서 작성24 (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개 

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조 개인정보파일제 조 개인정보파일제 조 개인정보파일제 조 개인정보파일    등록등록등록등록25 ( )25 ( )25 ( )25 (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 ①

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에 일 (intra.privacy.go.kr) 60②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한다.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1.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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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4.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6.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잇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수 7.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9. 4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10. 35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1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④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 1. 

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2.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1

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 」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 , 

는 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2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제외한다.⑤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1. , ,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2.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파일 등    -  , , 

요금정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운영 등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  ,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3.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 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4. 「 」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5. , 1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 업무위탁에제 업무위탁에제 업무위탁에제 업무위탁에    따른따른따른따른    개인정보의개인정보의개인정보의개인정보의    처리처리처리처리    제한제한제한제한26( ) 26( ) 26( ) 26( ) 개인정보처리자 취급자 는 제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 ) 3① 

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6.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7.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 위탁자 와 위탁하는 업무 내용 개( ) , ② 

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수탁자 를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처리자 취급자 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③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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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출력 복사시제 조 출력 복사시제 조 출력 복사시제 조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보호조치보호조치보호조치27 ( · ) 27 ( · ) 27 ( · ) 27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①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 ②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이의 유출 또는 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③ 

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 조 테스트제 조 테스트제 조 테스트제 조 테스트    데이터의데이터의데이터의데이터의    사용사용사용사용28 (28 (28 (28 ( 개인정보 포함된 운영데이터를 테스트용으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그러나 개인정보 포함된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포함된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정 1. 

보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운영데이터를 개발서버에서 즉시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2.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 데이터의 내용 중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주요 정보는 가급적 변경하여 사용한다 4. . 

제 조 개발정보에제 조 개발정보에제 조 개발정보에제 조 개발정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접근통제접근통제접근통제접근통제29 ( ) 29 ( ) 29 ( ) 29 ( ) 개발정보에 대하여 접근통제 하여야 한다.①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1. .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모든 접근기록을 남긴다 2. .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복사 및 유지보수는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 .

개발정보의 변경이력에는 작업자이름 변경프로그램 변경일자 변경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 , , ②

리상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 조 안전코딩제 조 안전코딩제 조 안전코딩제 조 안전코딩30 ( )30 ( )30 ( )30 ( ) 업무시스템 개발 시 보안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제 조 운영환경제 조 운영환경제 조 운영환경제 조 운영환경    이관이관이관이관    전전전전    조치조치조치조치    사항사항사항사항31 ( ) 31 ( ) 31 ( ) 31 ( ) 운영 환경 이관 전 공식화된 접근권한을 제외한 모든 접근경로와 ①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자는 개발자 또는 응용프로그램담당자로 하여금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점 점②

검도구를 사용하여 취약점을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운영환경제 조 운영환경제 조 운영환경제 조 운영환경    이관이관이관이관32 ( ) 32 ( ) 32 ( ) 32 ( ) 이관 작업 시 개발 완료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변경을 금한다.①

운영환경 이관 시 이전 버전의 운영 프로그램 소스 부가적인 관련 프로그램 설정 등을 백업하여 안전한 , , ②

장소에 보관하고 그 변경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운영환경 변경 내역에는 응용프로그램담당자 이관작업자 이관일 변경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 .③

테스트 중이거나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운영환경 이관을 금지한다.③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문제가 발생하여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이지지 않았을 경우 직전 환경으로 롤백한④

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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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정의제 조 정의제 조 정의제 조 정의 생략

신설

제 조 정의제 조 정의제 조 정의제 조 정의 생략

접근권한 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정보를 

생성 변경 열람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신설 제 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제 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제 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제 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파일을 운

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

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내용

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

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에 

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한다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잇는 개인정보의 정

보주체의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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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 조제 항

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

를 따른다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

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

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

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

해야 한다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

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

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표를 상회할 수 없다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

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제외한다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

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

보파일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

파일 등

요금정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

운영 등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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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

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 에 따라 수

집되는 개인정보파일

자료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회성 행사 수

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

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신설 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 취급자 는 제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

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

항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

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취급

자는 개인정보 처리자 위탁자 와 위탁하는 업무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수탁자 를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

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 취급자 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

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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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제 조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제 조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제 조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제 조 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

독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개

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이의 유

출 또는 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제 조 테스트 데이터의 사용제 조 테스트 데이터의 사용제 조 테스트 데이터의 사용제 조 테스트 데이터의 사용 개인정보 포함된 

운영데이터를 테스트용으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포함된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포함된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

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운영데이터를 개발서버에

서 즉시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 데이터의 내용 중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주요 정보는 가급적 변경하여 사용한다

신설 제 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제 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제 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제 조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개발정보에 

대하여 접근통제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모든 접근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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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복사 및 유지보수

는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정보의 변경이력에는 작업자이름 변경프로

그램 변경일자 변경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이력을 추가

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신설
제 조 안전코딩제 조 안전코딩제 조 안전코딩제 조 안전코딩 업무시스템 개발 시 보안취약점

으로부터 안전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신설 제 조 운영환경 이관 전 조치 사항제 조 운영환경 이관 전 조치 사항제 조 운영환경 이관 전 조치 사항제 조 운영환경 이관 전 조치 사항 운영 환경 

이관 전 공식화된 접근권한을 제외한 모든 접근

경로와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자는 개발자 또는 응용프로그램담

당자로 하여금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점 점검도구를 사용하여 취약점을 진단하도

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 조 운영환경 이관제 조 운영환경 이관제 조 운영환경 이관제 조 운영환경 이관 이관 작업 시 개발 완료

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변경을 금한다

운영환경 이관 시 이전 버전의 운영 프로그램 

소스 부가적인 관련 프로그램 설정 등을 백업하

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변경에 대한 이력

을 관리해야 한다

운영환경 변경 내역에는 응용프로그램담당자

이관작업자 이관일 변경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테스트 중이거나 개발 중인 프로그램은 운영환

경 이관을 금지한다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문제가 발생하여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이지지 않았을 경우 직전 환경으로 

롤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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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

년 월 일

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 』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일부개정 안 입법예고일부개정 안 입법예고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 ) ( ) ( ) 

개정이유개정이유개정이유개정이유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의견제출의견제출의견제출의견제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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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일부개정 안일부개정 안일부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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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시4 ( ) ① 

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영7 3 3

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 

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제 조 영업소 간의 거리 등4 ( ) ---① 

------------------------------

------------------------------

---------------. 

생  략  1. ( ) 현행과 같음  1. ( )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2.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 조 8「 」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10

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

로 한다.

  2. ---------------------------

----------------------------

----------------------------

----------------------------

--------- 하고 영업소 간의 , 

거리 측정시 보도와 차도가 구

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

로교통법 제 조 규정을 적용10」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  략  3. ( ) 현행과 같음  3. (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  7 3 2③ 

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

-. 

생  략  1. 5. ( )∼ 현행과 같음  1. 5.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  6. 

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ㆍ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

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제곱150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6. ---------------------------

----------------------------

------------------------- 한 

개의 층에 위치한 매장면적----

------------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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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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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조례명 조례명 조례명 : : :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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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개정이유개정이유개정이유1. 1. 1. 1.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2. 2. 2. 2.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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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군산시 금3 ( ) 「

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별4」

표 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1

호와 같다.

제 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3 ( ) -----------

-----------------------------------

-------------------------------.

생  략  1. 10. ( )∼ 현행과 같음  1. 10. ( )∼ 

  1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는“ ” 금융기 

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 예술 체육 지역사, , ㆍ ㆍ

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과 

계획 등을 비교 평가한다.ㆍ

  1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은“ ”  --

---------------------------------

---------------------------------

---------- 활동실적--------------

--------.

  12. 시와의 협력사업“ ”은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한 금액과 시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2.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 시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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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군산시 공고 제 호2016-1183 2016-1183 2016-1183 2016-1183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5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2016 6 28
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개정하고자 하는 이유1. 1. 1. 1.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관리 관련 지침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용역 
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된 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2. 2. 2. 2. 

  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 조. ( 1 )
나 용역의 개념 정의 안 제 조  . ( 2 )
다  .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항 삽입 안 제 조제 항( 3 1 )
라 위원의 임기 개정 년 년 안 제 조제 항  . : 2 3 ( 3 4 ) 
마 위원회의 심의사항 변경 안 제 조  . ( 3 )
바 용역 심의대상 및 제외 대상 규정 안 제 조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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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 충돌 방지 장치 마련 안 제 조  . ( 8 )
사 용역 실명제 도입 안 제 조  . ( 13 )
아 용역 결과 평가 및 용역 결과 관리 안 제 조 조  . ( 14 , 15 )
자 용역 결과 공개 안 제 조  . ( 16 )

붙임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부: 1 . 

의견제출의견제출의견제출의견제출3. 3. 3. 3. 

가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년 년 년 2016201620162016 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7 187 187 187 18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1) (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 의견 제출할 곳 : 우 군산시 시청로 조촌동 군산시청)54078 17 ( ,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4-2315, FAX 063-452-8157

라 의견 제출방법   .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 로 문의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 로 문의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 로 문의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 로 문의(454-2315)(454-2315)(454-2315)(454-2315)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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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조례명 조례명 조례명 : : :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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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 목적1 ( )

제 조 용어의 정의2 ( )

제 조 위원회 구성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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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위원장 등의 직무4 ( )

제 조 기능5 ( )

제 조 심의대상6 ( )

제 조 회의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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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8 ( )

제 조 의견청취9 ( )

제 조 간사10 ( )

제 조 회의록 등11 ( )

제 조 수당 및 여비12 ( )

제 조 용역실명제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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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용역 결과 평가14 ( )

제 조 용역 결과 관리15 ( )

제 조 용역 결과 공개16 ( )

제 조 시행규칙17 ( )

부 칙부 칙부 칙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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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제 면< 1 >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사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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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면                                                                 < 2 >

용  역

개  요

용 역 명  
용역기간  
용역구분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사업비

용역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기타민자

예산편성 요구 시기 년  제 회  추경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과목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수행방식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

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용  역

실명제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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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면                                                                 < 3 >

용    역    명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과업의 주요 내용 

용역 기간  

용역 수행 방법 

유사 용역사례 최근 년간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첨부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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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용역 활용현황용역 활용현황용역 활용현황용역 활용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방안
및

활용실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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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6 호  -1191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 」 「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4 1」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년 월 일2016 6 30

군산시장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 ) ( ) (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조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4

신설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마련   

주요내용 2.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신설 

의견 제출3.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년 월 일까지 2016 7 20 군산시장 참조 복지지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의견과 그 이유. ( ·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의견제출 방법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 , , , 

주소 우 전라북도   1) : (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 

전화   2) : 063-454-3183

팩스   3) : 063-454-31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전화 ( : 063-454-3183 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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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

신설< > 제 조12 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년 월   2020 12

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31 「

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조제 항4 3」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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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포면나포리 산18 임야 13,00

3 1,204 군산시 -
2 산16-4 임야 7,934 1,034 군산시 -

계 필지2 20,93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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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2016-8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인가 고시

나  운주공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변경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2 부터 

신청된 사업변경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28「 」 의 거 

사업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9 3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년 월 일2016 06 23

군 산 시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운주공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번지외 필지  (1) : 831 2

면적   (2) : 37,173.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나운주공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창우  (1) : 2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번지 층  (2) : 831-7 4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로부터 개월. : (2015.01. 21) 48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 2016.06.22. 

바 건축개요. 

대지면적   (1) : 33,601.0000㎡

건축면적   (2) :  7,152.8435㎡

건 폐 율   (2) :  21.2876%

용 적 률   (3) : 269.8700%

연 면 적   (4) : 134,871.2590㎡

용    도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5) : ( ) 

건축규모   (6) : 지하 층 지상 2 16 ~ 층 아파트 동 세대외 부대복리시설26 , 10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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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의 명칭 나운주공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2 변 경 없 음
정비구역 위치 군산시 나운동 번지외 필지831 2 변 경 없 음
정비구역 면적 37,173.6㎡ 변 경 없 음

사 업 시 행 자 나운주공 단지주택재건축2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창우 변 경 없 음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개월48 변 경 없 음
정 비 사 업 비 원180,116,195,000 변 경 없 음

건

축

계

획

대지면적         33,601.00㎡ 변 경 없 음
건축면적 7,067.7928㎡ 7,152.8435㎡ 증 85.0507㎡

연 

면 

적

계 135,791.4316㎡ 134,871.2590㎡ 감 920.1726㎡

지하층 43,871.9432㎡ 42,955.3464㎡ 감 916.5968㎡

지상층 91,919.4884㎡ 91,915.9126㎡ 감 3.5758㎡

세 대 수 세대993 변 경 없 음
동    수 아파트 개동10 변 경 없 음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2 , 16 ~ 26 변 경 없 음

주택
공급
면적

구분 전 용 공 용 공급면적 전 용 공 용 공급면적
59A 59.9095 20.3713 80.2808 59.7894 20.7243 80.5137 증 0.2329㎡

59B 59.9094 20.4143 80.3237 59.9654 20.6418 80.6072 증 0.2835㎡

73 73.8054 25.1570 98.9624 73.4280 24.9219 98.3499 감 0.6125㎡

84A 84.9832 27.4810 112.4642 84.9912 27.4087 112.3999 감 0.0643㎡

84B 84.8596 28.0791 112.9387 84.9241 28.4874 113.4115 증 0.4728㎡

84C 84.9699 31.8904 116.8603 84.9220 30.3833 115.3053 감 1.5550㎡

부대

복리

시설

주민공동시설주민공동시설주민공동시설주민공동시설
휘트니스휘트니스휘트니스휘트니스( ,( ,( ,( ,

주민회의실주민회의실주민회의실주민회의실))))
684.7049 583.3475 감 101.3574㎡

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  94.5732 114.1769 증 19.6037㎡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
경비실경비실경비실경비실( )( )( )( ) 192.8809 195.5619 증 2.6810㎡

경로당경로당경로당경로당 174.8999 178.4254 증 3.5255㎡

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 354.4268 360.5998 증 6.1730㎡
기계 전기기계 전기기계 전기기계 전기////
발전기실발전기실발전기실발전기실//// 549.6122 582.5444 증 32.9322㎡

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 42,434.6310 41,430.1499 감 1004.4811㎡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1-1-1-1 592.1100 600.4140 증 8.3040㎡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2-2-2-2 887.7000 942.6521 증 54.9521㎡

소계소계소계소계 45,965.5389 44,987.8236 감 977.6670㎡

주차대수 대1,275 변 경 없 음

조경면적 11,436.33㎡ 11,067.34㎡ 감 368.99㎡

기반시설 3,572.60㎡
도로 ( 3,123.80㎡ /경찰관서 448.80㎡)

변 경 없 음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귀속 내용 변동 없음. : 

※ 관계도서 및 서류 등은 전라북도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에( 063-454-3712)☎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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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변경사유서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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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총괄표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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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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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서   

정연순 /  공보담당관 /  2016- 07- 01 17:04:16



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

-  40 -

녹지 결정 변경 조서  (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 

변경사유서   

정연순 /  공보담당관 /  2016- 07- 01 17:04:16



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

-  41 -

정연순 /  공보담당관 /  2016- 07- 01 17:04:16



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

-  42 -

정연순 /  공보담당관 /  2016- 07- 01 17:04:16



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제 호                            시     보                         금

-  43 -

는 대상지내 보행자도로와 중복결정 부분 면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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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서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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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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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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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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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공동작업장
마을회관

노외주차장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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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 조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건물 건물 건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군 산 시 장

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도로명 

고시일고시일고시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고시일고시일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도로명 부여사유도로명 부여사유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제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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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273-1

전라북도 군산시 

동개정길 개정동91(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57-1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안길 219-11
20160701 20090508

운회 아산 발산 통사리를, , ,  

지나는도로

3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135-7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구암동124(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52-3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 길 나운동5 14-6( )
201607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8-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입점고분길 52-14
20160615 20090710

지역명칭 및 역사적 

유물 명칭 반영

6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15-7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321
20160615 20111014

나포면 서포 주곡 옥곤리에 , ,

십자들이 존재하여 지역명칭 

인용

7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78-17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 길 문화동1 84( )
2016070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8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431-3, 431-1

전라북도 군산시 

미제길 미룡동38-3( )
201607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9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9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길 미장동32(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1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5-1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길 미장동17(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1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7-1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 길 미장동3 36( )
20160615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9-2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미장동38( )
20160701 20150127 미장동의 남쪽도로

1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9-9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미장동36( )
20160701 20150127 미장동의 남쪽도로

1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61-8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 길 미장동10 12( )
20160615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5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973-22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산북동223( )
20160701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16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399

전라북도 군산시 

뒷고지길 산북동20(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7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29-2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 길 산북동1 5( )
20160615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8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65-13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 길 산북동4 116(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9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593-5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 길 산북동6 73(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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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20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610-6, 

3466-5, 633-1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산북동472(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220-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방령안길 53-27
20160624 20100125 관원리 방령 마을 소재

22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276-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오일길 31
20160615 20100125 서수리 오일 마을 소재

2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55-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만동 길 2 68
20160531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24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산60-2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우곡 길 1 41-1
20160701 20120404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2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95-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남길 11
20160701 20070528 산곡리 산남 마을 소재

2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46-4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길 31
20160615 20070528 성덕리 성덕

27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75-1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요동길 27
20160701 20070528 성덕리 요동 마을 소재

28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1-11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소룡동442-4( )
20160624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9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55-6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 길 소룡동1 53( )
2016070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47-10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 길 수송동7 6( )
20160701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3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57-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 길 수송동7 10( )
20160615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32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42-112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남길 신관동19-10(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3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0-2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산단 로 3

오식도동213( )

20160609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34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1003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오식도동281( )
20160615 20090710

새만금을 연결하는 도로명칭 

반영 방조제의 북쪽위치( )

35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18-6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오식도동 38-17(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6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36-6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오식도동20(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7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38-12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 길 오식도동2 12-5( )
201607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8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18-5

전라북도 군산시 

가도 길 오식도동2 15( )
20160629 20100125

군장산단개발이전 

가도소재

39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108-1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우치산 길 4 70
20160615 20110329 우치산 마을 지명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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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4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108-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우치산 길 4 67
20160615 20110329 우치산 마을 지명인용

4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631-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길 73-5
20160624 20070528 선제리 선제 마을 소재

4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65-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산길 31-13
20160701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4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674-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산길 85
20160701 20070528 어은리 상산 마을

44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99-1, 

96-9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 길 2 35
20160615 20070528

금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

4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154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안길 14-4
20160615 20120104 대봉산 남쪽의 남내마을

46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287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17-11
20160701 20100125 마을명칭인용

47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13-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26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48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9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 길 1 35
20160615 20100125

임피면 소재지로 면이름에서 

서수번호사용

4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47-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 길 조촌동2 62( )
2016070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5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67-14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 길 조촌동4 30-14( )
2016070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51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67-17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 길 조촌동5 74-5( )
2016070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52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3-2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 길 조촌동1 74( )
2016070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9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안 길 조촌동1 21( )
2016070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54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16-2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조촌동101-1( )
201607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55
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동 16-3

전라북도 군산시 

큰샘길 죽성동49( )
201607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56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62-4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 길 지곡동3 22( )
2016061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7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358-1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율 길 1 10
20160701 20070528 구율마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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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호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고 시 명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지정내역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산 임 외 개소 붙임참조

고 시 일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 조의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고시내역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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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201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

제 조의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 조의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 조의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제 조의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45 10( )45 10( )45 10( )45 10( ) 누구든지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45 8 5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 조2「 」 제 호에 따른 사방시설을3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 조2「 」 제 호에 따른 사방시설을3 설치하 

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 2012.2.22]

제 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제 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제 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제 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45 11( )45 11( )45 11( )45 11( )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 조5「 」  

및 제 조 6 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

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 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1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 사

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 .

  ③ 제 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2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 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2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제 조의 벌칙제 조의 벌칙제 조의 벌칙제 조의 벌칙54 2( )54 2( )54 2( )54 2( ) 제 조의 45 10을 위반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2 .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적면적 

( ) ㎡

편입면적 
( ) ㎡

취약

지역

유형

사업

종류시도 시군 읍면 리

계 　 　 　 　 필지8 539,189.37     3,401.73 　 　

제 호2016- 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산 임226   36,429.61     1,668.31 토석

류

계류

보전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산 임202- 1 440,431.10        9.19 

소계 　 　 　 　 　 476,860.71    1,677.50 　 　

제 호2016- 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 임75    9,989.27      292.07 토석

류

사방

댐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 임84  13,515.34      825.96 

소계 　 　 　 　 　 23,504.61 1,118.03 　 　

제 호2016- 4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 임219  2,289.35       29.70 
토석

류

사방

댐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 임232    9,559.07      444.59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임82- 12    1,049.15       69.95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 임230   25,926.48       61.96 

소계 　 　 　 　 　   38,824.05      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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